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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작업의 만성 염소 노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후각상실증 2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구성모·김현주

─ Abstract ─

Two Cases of Anosmia Suspected to be Caused by 
Chronic Chlorine Exposure in Cleansing Works

Sung-mo Ku, Hyun-joo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O b j e c t i v e s: We report two cases of anosmia that were suspected to be caused by chronic chlorine
exposure in cleansing works

Methods: We examined the cases in order to assess the work-relatedness of their anosmia. We con-
ducted olfactory threshold test and olfactory perception test repeatedly at one-month intervals. Using ion
chromatography, we analyzed the detergent that the workers had been using for several years before their
olfactory function decreased. 

Results: A 59-year-old male who had worked in a cleansing process for 10 years (1983-1993) and a
58-year-old female who had worked in the same process for 8 years (1987-1995) were diagnosed with
anosmia. The cause of the anosmia was presumed to have been the chlorine gas that was generated from
the process of heating the detergent-dissolved water, in which chloride was detected.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report on anosmia due to chronic chlorine exposure. Greater attention
needs to be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anosmia because there are many workers who have been
exposed to chlorine gas in chlorine treating and generat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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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각기능은 음식의 풍미를 결정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유해 가스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장의 후각기능 감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나 Corwin 등( 1 9 9 5 )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공장의 생

산직 작업자는 실외나 사무실 작업자보다 후각기능이 뚜

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장의 유해물질이 후

각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작업장에서의

후각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유해물질은 주로 증

례 보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카드뮴(Rose et al.,

1992), 황화수소(Guidotti, 1994), 암모니아

(Prudhomme et al., 1998), 염소(Benjamin et al.,

1997) 등이 있다. 국내에서 작업장 유해인자로 인한 후

각기능 상실에 관한 보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만성

적인 염소 노출에 의한 후각상실증 2예를 경험하여 그 임

상 양상을 보고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증 례

1. 증례 1

환자: 전○○, 남자, 59세

주소: 후각상실

현병력: 상기 근로자는 1 9 7 3년 8월 모 철도회사 차량

정비원으로 입사하였고, 1983년부터 1 9 9 3년까지 철도차

량 부품 도장 및 세척작업을 해 왔다. 이 시기에 차츰 냄

새를 식별할 수 없는 증상을 느껴왔고 1 9 9 3년경에는 냄

새를 거의 맡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진찰을 받지

않고 지냈다. 1993년, 부서를 전환하고 나서도 증상 호

전이 없던 중 2 0 0 3년 1 1월, 모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각상실증으로 진단받았고, 2004년 4월, 후각상실증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하여 모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에 내원하였다. 그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후각감

각검사를 시행한 결과 꾀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

았다. 그 뒤, 다른 비과 세부전공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한 달 간격으로 2회 실시한 후각역치검사 및 후

각감각검사에서 후각상실증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비과

적 과거력이나 이학적 검사 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후각

상실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도 없었다.  

가족력 및 과거력: 환자의 과거력 상 후각 장애를 유발

하는 두부외상, 감각신경성 및 전도성 후각 장애 관련 질

환, 당뇨병에 이환된 적이 없었다. 흡연은 전혀 하지 않

았으며, 음주는 3 0년 동안 일주일에 소주 한 두병 가량

마셨다고 한다.       

검사 및 진찰 소견: 이학적 검사 상 비중격이 좌측으로

만곡되어 있으나 양측 후열부는 잘 보존되어 있었고, 비

폐색이나 비갑개의 비후, 점막 부종 등 후각 기능을 감소

시키는 구조적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부타놀을 이용한

후각역치검사 상 우측 0, 좌측 0, 후각감각검사 0으로 후

각상실증의 소견을 보였다.

2. 증례 2

환자: 손○○, 여자, 58세

주소: 후각상실

현병력: 상기 근로자는 1 9 7 7년 9월 철도회사 차량 정

비원으로 입사하였고, 1987년부터 객차 차량부품 세척작

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93년경 밥이 타

는 냄새를 맡지 못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고 당시 화

학물질에 의한 후각상실증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사

용 중이던 차량외부 세척용 분말세제를 보관하였다고 한

다. 그 뒤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동료 작업자(증례 1 )와 함

께 2 0 0 4년 4월, 후각상실증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하여 모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그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후각감각검사를 시행한 결

과 꾀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뒤 다른

비과 세부전공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한 달 간

격으로 2회 실시한 후각역치검사 및 후각감각검사에서 후

각상실증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후각상실증 외 다른 특

이 증상과 후각 상실을 유발할 만한 비과적 과거력도 없

었다.

가족력 및 과거력: 환자의 과거력 상 후각 장애를 유발

하는 두부외상, 감각신경성 및 전도성 후각 장애 관련 질

환, 당뇨병에 이환된 적이 없었다. 흡연이나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검사 및 진찰 소견: 이학적 검사 상 양측 후열부는 잘

보존되어 있었고, 비폐색이나 비갑개의 비후, 점막 부종

등 후각 기능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이상은 보이지 않았

다. 부타놀을 이용한 후각역치검사 상 우측 1, 좌측 1 ,

후각감각검사 0으로 후각상실증의 소견을 보였다.

3. 작업 환경

상기 두 증례의 작업자들이 했던 세척작업은 철도 차량

부품을 모두 철거했다가 세척하여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1 9 8 7년부터 1 9 9 5년까지 이 공정에서 일했던 사람은 상기

증례의 작업자들 외에 3명이 더 있으나, 그 작업기간은

일 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

가능했다.

세척방법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반원형의 상통에

담긴 뜨거운 물에 부품을 세척제와 함께 담그고 솔을 이

용해 손으로 닦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증기가 발생

하였다고 한다. 상기 작업자들이 1 9 8 7년부터 1 9 9 5년까지

사용했던 세척제는 가성소다와 차량외부세척용 분말세제

였고, 간헐적으로 염산을 사용하였다. 히터커버나 선반,

배풍기 같은 스테인레스 부품은 가성소다로 세척하였고,

화장실 창문이나 에어그릴, 커튼 덮개 등 알루미늄 부품

세척에는 차량외부세척용 분말세제를 사용하였다. 염산은

장애인용 선반과 같이 가성소다로 잘 닦이지 않는 부품을

닦을 때 사용하였다. 상기 증례의 작업자들은 매달 6 0량

정도의 차량부품을 세척했는데, 이는 하루 8시간 내내 세

척작업만 해야 소화가 가능한 작업량이었다. 이 작업량은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1 9 9 0년대 중반에는 차량에

냉난방시설이 적어 스테인레스 부품보다는 알루미늄 소재

부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차량외부세척용 분말세제의 사

용량이 더 많았다고 하며 하루에 한 포대(약 10 Kg)이상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 세척제 성분은 여러 번 바뀌었으

며, 현재는 액체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

료에 따르면 Sodium Gluconate(>5%), Ethylene Di

156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7 권 제 2 호 2005년



157

Amine Tetra Acetic Acid(>5%), Polyoxyethylene

Lauryl Ether(>10%), Cocofatty Acid diethanol

amide(>10%), Iso Thiazolone(>1%), 나머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 공정은 2 0 0 0년까지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창문의 크기가 작아 자연환기도 어려웠고,

바닥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물이 고여 있어 냄

새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또한 호흡용 보호구도 지급되

지 않아 작업자들은 세척제가 물에 녹아 가열되면서 발생

하는 증기를 모두 흡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 숨쉬기

힘든 증상과 몇 번을 씻어내도 따끔거림이 가시지 않을

만큼 심한 피부 자극증상을 느꼈다고 한다.  

작업자들이 후각 상실을 처음 인지했던 1 9 9 3년은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고, 이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2 0 0 0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

용했던 차량외부세척용 분말세제의 성분은 알 수 없었다.

2 0 0 0년부터 2 0 0 3년까지 시행한 가성소다( N a O H )의 작

업환경측정 결과는 최고치 0.3856 ppm, 최저치 0 . 0 0 6 3

pp m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례 2의 작업자

가 처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을 때 사용 중인 화학물질

에 의해 후각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관한

차량외부세척용 분말세제 0.5 g을 물 200 ml에 녹여

D i o n e x사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 a p h y )

로 음이온 정량 분석한 결과 0.687 ppm의 염소 이온이

검출되었다. 

4. 경과

상기 작업자들은 2 0 0 4년 4월 비과 세부전공 이비인후

과 전문의에 의해 후각상실증을 진단받은 뒤, 산업의학

전문의에 의하여 후각상실의 원인이 세척작업에서 노출된

염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공무원 연금 관리공

단에 공무상 질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04년 1 2월, 승

인되었다. 

고 찰

사람은 수천가지의 냄새를 적은 농도에서도 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후각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나 후각의 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어렵다. 냄새에 대

한 최초의 인식은 비강 천장에 위치한 후각상피( o l f a c t o-

ry epithelium)에서 시작되며, 후각상피는 후각점막으

로 덮혀 있으며 5~10 cm2의 면적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

다. 후각점막은 다시 점액층으로 덮히는데 점액은 점막층

에 산재해 있는 보우만 선( B o w m a n’s gland)과 지지세

포에 의해 분비가 되며 대략 1 0분마다 전체 점액층이 교

환되며, 점액은 하루 0.5~1 ml가 분비되어 후각물질을

제외한 공기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후각자

극물질( o d o r a n t s )이 점막에 퍼지면 직접적으로 혹은 점

막의 후각자극물질 결합단백질(odorant binding pro-

t e i n )과 결합하여 후각세포의 섬모를 자극하여 후각신경

으로 전달된다. 한편 삼차신경 감각종말도 후각상피에 분

포하여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한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

이게 된다(대한비과학회, 1997). 후각점막에는 여러 종

류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후각세포는 지지세포 사이에 있

으며 양극신경세포(olfactory receptor neuron)로 이루

어져 첨단극(apical pole) 쪽은 상피표면으로 수상돌기를

내보내고, 기저극(basal pole)으로는 무수축삭이 나와

후각망울(olfactory bulb)로 향한다. 후각망울은 끝뇌가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발생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후각신경은 후각로(olfactory tract)를 따라 시상을

거치지 않고 같은 쪽 후각피질과 편도(amygdala) 등 연

관 측두피질로 전달된다(Ahn et al., 2004).  

후각장애의 진단은 병력 청취나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

구성모 등·세척작업의 만성 염소 노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후각상실증 2예

Fig. 1. Washing process of machine parts.



후각기능검사를 통해 내린다. 후각기능검사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완

벽하다고 알려진 검사는 없으나, 현재 후각역치검사와 후

각감각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C o n n e c t i c u t

chemosensory clinical research center(CCCRC) 검

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CCCRC 검사는 1 9 8 8년 C a i n

등이 개발한 검사로, 후각역치검사와 후각인지검사로 구

성되는데 후각역치검사는 4% 부타놀을 기준액으로 하여

0번으로 하고 3배씩 희석할 때마다 한 단계씩 번호를 붙

여 1 3번까지 용액을 만들고, 환자에게 희석액으로 만든

용기와 후각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를 주어 냄새가 나는 병

을 찾게 하며, 8번이나 9번 용액부터 실시하여 4회 연속

하여 맞히는 용기의 번호를 환자의 역치로 결정한다(대한

비과학회, 1997). 

본 증례에서도 부타놀을 이용한 후각역치검사로 후각기

능상실을 진단하였고, 동시에 시고 자극성 있는 물질에

대한 후각감각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검사방법들은 피검

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근거한 것이므로 검사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1달 간격으로 2회 시행하였고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환자를 진찰한 이비인후과 의사 세 명중 한

명은 꾀병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후각 장애의 진단에

있어 삼차 신경으로 인지할 수 있는 냄새를 식별하지 못

하는 경우 꾀병을 의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후각의 전달경로를 살펴보면 삼차 신경 감각

종말 역시 후각상피세포에 존재하므로 후각 신경의 손상

이 아닌 후각상피세포에 손상이 있으면 삼차 신경을 통해

서도 후각을 느낄 수 없다.    

후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급성 상기도 감염에 동반되는 일시적 후각장애이며,

그 외에 부비동질환, 두부외상, 선천성 후각장애, 노령화

및 치매, 환경오염과 독성물질, 종양, 수술과 약제, 원인

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비동질환에 의한 후각상실 빈도가 5 0 %로 보고되고 있

다(Paik, 1995). 

후각점막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후각 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독성물질로는 중금속, 사

염화탄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포름알데히드, 유기

성 용매, 벤젠 등이 대표적이다(LaDou, 2004). 본 증례

의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화학물질 가운데 후각상실의 가

능성 높은 원인은 차량외부세척용 분말세제가 물에 녹아

염소이온으로 존재하다가 가열되어 가스형태로 발생하는

염소로 추정된다. 간헐적으로 사용했던 염산은 배수가 제

대로 되지 않아 바닥에 고인 액체속의 염소이온과 반응하

여 염소 가스를 발생시켜 염소 노출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염소와 영구적인 후각상실증의 관련성에 대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동물실험 결과

및 증례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Benjamin 등( 1 9 9 7 )은 산

업장에서 사고로 대량의 염소에 급성으로 노출되어 발생

한 폐부종을 치료받은 뒤에 발견된 후각상실증 증례를 보

고하면서 여러 동물실험에서 보고된 후각상실 기전을 고

찰하였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염소 노출이 증

가할수록 전정염( v e s t i b u l i t i s )과 코 점막 상피세포의 화

생화( m e t a p l a s i a )가 진행되었으며 감각세포의 다양한 상

실과 더불어 호산구성 단백성분의 침착물( e o s i n o p h i l i c

proteinaceous deposits)의 축적을 보였다. 또한 J i a n g

등( 1 9 8 3 )은 이러한 변화가 후각상피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염소의 후각상피세포 손상은 염소가 후각상피세포내

에 녹아들어가 형성하는 산화 유리기(oxygen free rad-

i c a l s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xter et al.,

2000).  

공기 중 염소 농도가 0.2 ppm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3~15 ppm에서는 눈과 점막에

자극효과가 나타나며, 15~150 ppm에 5 ~ 1 0분 가량 노

출시에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400~500 ppm 에서는 3 0분 이상 노출되면 건강

한 사람의 반 이상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axter et al., 2000). 작업장의 염소 허용 기준은 미

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 C G I H )에서는 시간가중 평균

치 0.5 ppm, 단시간 노출허용치 1 ppm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각각 1 ppm, 3 ppm으로 제시하고 있

다(노동부, 2002). 본 증례에서 작업자들이 차량외부 세

척용 분말 세제를 사용할 때 심한 호흡기 자극 증상을 느

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시의 기중 염소 농도는 최

소한 우리나라 시간가중 평균 허용 농도인 1 ppm을 넘

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증례의 작업자들은 증상 발생전 수년간 사

용했던 세척제가 물에 녹은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 발

생하는 염소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영구적인 후

각상실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염소에 급성 고농도로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상실증은 보

고된 적이 있으나(Benjamin E & Pickles J, 1997) 만

성적으로 노출되어 서서히 후각상실증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 보고되는 것이다.  

한편, 염소 중독은 급성 호흡기 질환형태로 나타나며,

취급물질이 염소인 경우와 차아염소산이 함유된 물질과

염산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반응물로 생성된 염소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알루미늄 용해로에 염소

가스 주입작업, 액체 염소 운반 탱크차에서의 분출, 액체

염소 제조공정에서의 염소가스 누설 등과 같은 사고에 의

한 것이고 후자는 표백공정, 식계처리 가공 공정,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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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등에서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염산을 동시에 사용하

여 염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청소작업에서 염소

중독 발생 사례는 3건이나 보고되었는데 화장실, 식당과

같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

에서 염소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이다(산업보건,

1995). 

위의 사례에서 보듯 염소는 합성고무, 플라스틱, 석유,

부동액, 냉각제, 내폭성 화합물, 폴리염화비닐, 염소성

석회 등의 제조공업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견직물의 표백

제나 표면 광택제 또는 정화제로 많이 쓰이고, 고기나 야

채, 과일 등의 가공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염소

에 의한 후각상실의 위험은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으로 추

측되나 염소에 의한 후각상실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이

것은 후각기능 손실은 그 정도가 심각하기 전까지는 인지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되며(Doty et al., 1986), 또

한 청소 작업과 같은 염소 발생 작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규모 서비스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보건

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될 가

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염소 취급

작업뿐 아니라 염소 발생 작업자의 후각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세척작업의 만성 염소노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후각상실증 2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방법: 후각상실을 주소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해온

환자 2명에 대하여 후각역치검사와 후각감각검사를 한 달

간격으로 2회 시행하였고, 증상 발생 당시 사용했던 성분

미상의 분말 세척제에 대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 o n

C h r o m a t o g r a p h y )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결과: 10년간 세척작업을 했던 남자 5 9세 환자와 8년

간 같은 작업을 했던 여자 5 8세 환자에 대하여 후각상실

증이 진단되었다. 후각상실증의 원인은 증상 발생 수 년

전부터 세척작업에 사용했던 분말세제가 물에 녹아 가열

되면서 발생한 염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저자들은 염소에 대한 급성 고농도 노출이 아닌

만성 노출에 의한 후각상실증 증례를 처음으로 경험하여

보고한다. 염소는 화학물질의 제조에 사용될 뿐 아니라

제품의 가공 및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노출 집단

의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후각상실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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